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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NRC에서는 기존에 DBA 방사선원항으로 사용된 TID-14844 및 Regulatory Guide 1.4, 1.25,

1.77을 대체하는 방사선원항으로 NUREG-1465 및 Regulatory Guide 1.183을 1995년 및 2000년

에 각각 발표하였다. 특히, NUREG-1465에 제시된 방사선원항은 수십년 동안의 중대사고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보다 앞선 1990년 ICRP에서는 방사선과 인체의 상호작용

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방사선량 기준 및 평가방법과 관련한 새로운 권고안으로

ICRP-60을 발행하였다. 차세대원전에서는 모든 DBA 사고시 대체 방사선원항 및 ICRP-60을

동시에 적용하여 방사선량을 평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사선원항 및 방사선량

평가체계와 대체 방사선원항 및 ICRP-60 평가체계를 이용하여 차세대원전의 DBA 방사선량

을 평가하고 설계여유도를 확인하였다.

Abstract

In 1995 and 2000, NRC issued the accident source term of NUREG-1465[1] and Regulatory Guide
1.183[2], as an alternative source term (AST) to TID-14844[3] and Regulatory Guide 1.4[4], 1.25[5], and
1.77[6], to assess radiation dose from design basis accidents (DBA). The alternative source term of
NUREG-1465 was developed as a representative source term to reflect the insight of a few ten years
research on severe accidents. ICRP did an important role to develop and to change the standards on
radiation protection. In 1990, ICRP published ICRP-60[7] as a baseline to assess radiological effects on
human body and published succeeding ICRP recommendations. The methodology to assess the radiation
exposure to human body has been changed with improvement of knowledge on interactions between
radiation exposure and human body. In 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 (KNGR) Project, the framework
of AST and ICRP-60 is being applied to assess radiation doses from DBAs. In this paper, the radiation
doses from DBAs were estimated based on the different frameworks of accident source term and dose
assessment. The results were compared each other and the design margin of KNGR wa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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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NRC에서는 기존에 DBA 방사선원항으로

사용된 TID-14844 및 Regulatory Guides 1.4,

1.25 및 1.77을 대체하는 방사선원항으로

NUREG-1465 및 Regulatory Guide 1.183을

1995년 및 2000년에 각각 발표하였다. 특히,

NUREG-1465에 제시된 방사선원항은 수 십

년 동안의 중대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LOCA에 대한 대표적인 방사선원항으

로 제시되었다.

또한 방사선과 인체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지식의 발전에 따라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

는 방법도 계속해서 개선되었는데 이는

ICRP에 의해 주도되었다. 1990년 ICRP에서

는 방사선량 기준 및 평가방법과 관련한 새

로운 권고안으로 ICRP-60을 발행하였다.

따라서 차세대원전에서는 모든 DBA 사

고시 대체 방사선원항 및 ICRP-60을 동시에

적용하여 방사선량을 평가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차세대원전 설계에서 기존의 방사

선원항 및 방사선량 평가체계와 대체 방사

선원항 및 ICRP-60 평가체계를 적용한 방사

선량 평가결과를 비교검토하고, 차세대원전

의 설계여유도를 확인하며, 추후 국내에서

대체 방사선원항 및 ICRP-60 평가체계의 전

면적인 적용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2. DBA 방사선원 및 방사선량 평가체계

원전설계에서는 가상의 사고조건에 대비

하여 소외 주민에 대한 방사선피폭량이 일

정한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공학적안전설비

를 설치하고 있으며, 원전으로부터 일정거

리이내에는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제한구

역경계(Exclusion Area Boundary, EAB)가 설정

된다. 이때, 공학적안전설비의 설계, 제한구

역경계의 설정, 주제어실 거주성 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가상사고를 설계기준사고

(DBA)라 하며, 현재 원전설계에서 방사선량

의 평가가 요구되는 DBA는 다음과 같다.

• 주증기배관 파단 사고 (Steam Line Break,

SLB)

• 주급수배관 파단 사고 (Feedwater Line

Break, FWLB)

• 원자로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 사고

(RCP Locked Rotor, RCP LR)

• 제어봉이탈 사고 (Control Rod Ejection

Accident, CEA)

• 격납건물외부 냉각재유출배관 파단 사고

(Letdown Line Break, LDLB)

• 증기발생기 전열관파단 사고 (S/G Tube

Rupture, SGTR)

• 냉각재상실 사고 (LOCA)

• 사용후연료 취급 사고 (Fuel Handling

Accident, FHA)

본 논문의 촛점은 방사선원 및 방사선량

평가체계에 있으며 상기 사고들의 진행과정

이나 열수력학적 현상 등에 대한 기술은 생

략한다.

2.1 방사선원 평가방법

DBA는 공학적안전설비등의 설계를 위한

가상사고이므로 사고후에 환경으로 방출되

는 방사능방출량 역시 보수성을 포함하여

가정한다. 사고후에 환경으로의 방출 가능

성이 있는 방사선원은 손상된 핵연료내의

방사선원, 일차냉각재내의 방사선원, 이차냉

각재내의 방사선원이다. 따라서 사고시점에

서 핵연료, 핵연료 간극, 일차냉각재, 이차

냉각재내의 방사성물질의 양과 방출시간,

방사성물질의 화학적형태는 모두 관련 지침

서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총칭하여 방사선

원항이라 한다.

• LOCA

DBA LOCA의 경우 전체노심의 용융을

가정하므로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

질의 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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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relin AfQ ⋅=&

여기서,

Q̇in : 격납건물로의 방사선원 방출율

frel : 노심으로부터 격납건물로의 방

사선원의 시간당 방출분율

Acore : 노심내 방사성핵종 재고량

상기식은 방사성물질의 방출이 순간방출

이 아닌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방사성물질

의 순간방출을 가정하면 방사선원의 시간당

방출분율 및 방출율은 각각 순간 방출분율

및 방출량으로 치환되며, 격납건물내의 방

사성물질의 농도와 환경으로의 방출량은 시

간의 함수가 된다.

• Non-LOCA

Non-LOCA의 경우 일차냉각재내 방사능

농도는 다음식으로 결정된다.

- 핵연료가 용융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TSrcs
rcs

core
gapfffmpprcs C

M
A

fffFC −+⋅+= )(

- 핵연료가 건전한 경우

TSrcspisrcs CFC −⋅=

여기서, ffm, fff, fgap는 각각 핵연료 용융분율,

핵연료 피복재 손상분율, 핵연료내 방사능

에 대한 간극내 방사능의 분율을 나타내며,

Fpp, Fpis 는 각각 Power Peaking Factor 및

Iodine Peaking Factor를 나타낸다. Crcs, Crcs-TS는

각각 일차냉각계통 방사능농도 및 Tech.

Spec.에 제시되는 방사능농도이며 Mrcs는 사

고초기 일차냉각재의 양이다.

따라서 위에서 계산된 일차냉각재내 방사

능농도와 이차계통 또는 환경으로의 일차냉

각재 방출량, 기화율, 이차냉각계통에서의

제염인자 등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환경

방출량을 계산한다.

방사선원항은 크게 기존의 원전설계에서

적용된 기존의 방사선원항(TID-14844 및

Reg. Guide 1.4) 및 최근에 기존의 방사선원

항을 대체하기 위하여 미국 NRC에 의해 제

시된 대체 방사선원항으로 구분된다. NRC에

서는 대체 방사선원항의 대표적인 것으로

NUREG-1465를 제시하였으며, 이외에도

NUREG-1465와 유사한 형태의 방사선원항

을 사업자가 정의하여 원전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NUREG-

1465를 대체 방사선원으로 적용하였다.

기존의 방사선원항 및 대체 방사선원항의

비교는 표 2-1과 같다.

방사선원항은 크게 방출시간, 방출량, 방

출물의 화학적 형태 등으로 규정된다. 표 2-

1에 제시된 방사선원항의 주 특성은 LOCA

의 경우 표 2-2와 같고 Non-LOCA의 경우

표 2-3과 같다. 표 2-2 및 표 2-3에서 보듯

이 기존의 방사선원항과 대체방사선원항과

의 사이에는 방출시간, 방출량, 방출물의 화

학적형태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다.

특히 LOCA의 경우 표 2-2에서 보듯이

방출시간, 방출량, 방출물의 화학적형태가

모두 변경되었으며 이는 최근의 중대사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핵연료

및 일차냉각계통으로부터 격납건물로 방출

되는 요오드의 화학적형태에 있어서 기존

방사선원항에서는 대부분 원소형으로 가정

하였으나 대체 방사선원항에서는 대부분이

입자형인 에어로졸로 가정하였다.

표 2-1.  방사선원항 비교

항  목 기존방사선원항 대체방사선원항

LOCA TID-14844
Reg. Guide 1.4

NUREG-1465

Non-LOCA Reg. Guide 1.25
Reg. Guide 1.77
SRP 15

Reg. Guide 1.183
SRP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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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LOCA 방사선원항 비교

기존

방사선원항

대체

방사선원항항   목

TID-14844 NUREG-1465

적용 원자로유형
PWR
BWR

PWR, BWR
개량형

피동형

노심용융 정도 100% 100%

방출 시간 순간방출
연속방출

(1.8hr)

핵종 구분 3개 그룹 8개 그룹

격납건물

대기로의

방출분율

(노심재고

량기준)

불활성기체

요오드

기타

100%
50%

-

100%
40%

30% (Cs, Rb)

격납건물

내부

요오드

형태

원소형

유기형

입자형

91 %
4 %
5 %

4.85 %
0.15 %
95 %

격납건물내부

방사성물질 제거

ANSI/ANS-
56.5

SRP-6.5.2

NUREG/CR-
5966

NUREG/CR-
6189

표 2-3.  Non-LOCA 방사선원항 비교

기존 1]

방사선원항

대체 2]

방사선원항
항   목

R.G 1.25
R.G 1.77

R.G 1.183

핵종 구분
불활성기체

요오드

불활성기체

요오드

알칼리금속

간극방사

선원

(노심재고

량기준)

Kr-85
기타 N.G

I-131
기타 요오드

알칼리금속

10 (30) %
10 %
10 %
10 %

-

10 %
5 (10) %
8 (10) %
5 (10) %
12 (0) %

요오드

형태

(핵연료/핵
연료간극)

원소형

유기형

입자형

91 %
4 %
5 %

4.85 %
0.15 %
95 %

요오드

형태

(일차/이차

냉각재)

원소형

유기형

입자형

99.75 %
0.25 %

-

97 %
3 %

-

1] 괄호안의 값은 FHA 경우에 적용함
2] 괄호안의 값은 CEA 경우에 적용함.

따라서 기존에는 원소형 요오드에 의한

방사선영향이 중요하였으나 대체방사선원항

에서는 입자형 요오드에 의한 방사선영향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NRC에서는

NUREG/CR-5966[8] 및 NUREG/CR-6189[9]를

통하여 격납건물내에서 에어로졸의 거동분

석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 역시 중

대사고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Non-LOCA의 경우 표 2-3에서 보듯이 기

존 방사선원항에 비해 대체 방사선원항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고려대상 핵종에 알칼리

금속(Cs, Rb)이 추가된 것과 핵연료 간극내

방사성물질의 화학적형태이다.

2.2 방사선량 평가방법

앞서 기술된 DBA 조건에서 소외(제한구

역경계(EAB), 저인구지역(LPZ))의 일반주민

에 대한 방사선량 평가식은 다음과 같다.

• 내부피폭선량 (호흡에 의한 선량)

∑ ⋅⋅⋅=
i

iinioffinoff QFBRQxD )()/( ,,

• 외부피폭선량 (감마선에 의한 직접선량)

∑ ⋅⋅=
i

iexioffexoff QFQxD )()/( ,,

여기서,

Doff,in , Doff,ex : 소외 일반주민에 대한 내부 또

는 외부피폭선량

Don,in , Don,ex : 소내 작업자에 대한 내부 또는

외부피폭선량

Fi,in , Fi,ex : 핵종 i의 내부(호흡) 및 외부(감

마)피폭에 대한 선량환산인자

x/Qoff : 사고시 소외 대기확산인자

Qi : 사고후 환경으로 방출되는 핵종

i의 방사능양

BR : 호흡률

상기식에서 보듯이 DBA에 의한 소외 방

사선량은 방사선원의 환경 방출량, 대기확

산인자, 선량환산인자 등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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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원의 환경 방출량은 DBA 조건에

서 핵연료용융 또는 손상 정도, 일차냉각재

및 이차냉각재의 환경 방출량, 방사성물질

의 제거효과 등에 의해 결정되며, 대기확산

인자는 건설 예정부지의 기상관측자료와 방

사선원 방출지점으로부터 피폭지점까지의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선량환산인자는 선

량평가기준의 적용에 따른다.

방사선에 의한 인체의 영향을 나타내는

방사선량 평가방법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에 의해 주도적으로 개발되었다. ICRP

에서는 방사선량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주기

적으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ICRP권

고안은 전세계적으로 방사선량과 관련된 규

제요건에 적용되었다. 현재까지의 방사선량

평가방법의 변화과정과 주요 내용은 표 2-4

와 같고, DBA사고시 방사선량 평가에 있어

서 중요한 핵종별 선량환산인자는 표 2-5

및 표 2-6과 같다.

표 2-4.  방사선량 평가방법 비교

내용 방사선량 평가방법

평가

체계

ICRP-9[10]
(1959)

ICRP-26[11]
(1977)

ICRP-60
(1990)

주요

내용

최대의 피폭을

받는 결정장기

관점에서 최대

허용농도 제시

조직가중치를

고려한 유효선

량 평가 및

ALARA개념

도입

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

도의 하향조

정 및 조직가

중치 변경

선량

평가

장기별선량 및

전신선량 평가

장기별 예탁유

효선량당량 및

총유효선량당

량 평가

장기별 등가

선량 및 총유

효선량 평가

선량

규제

장기별선량

전신선량

총유효선량당

량

총유효선량 1]

선량

환산

인자

TID-14844
R.G 1.4
R.G 1.109

ICRP-30
EPA FGR No.11
EPA FGR No.12

ICRP-68
ICRP-71
ICRP-72
ICRP-74

1] 총유효선량 = 내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과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의 합

표 2-5.  내부피폭에 대한 선량환산인자

(단위 : rem/Ci)

TID-14844
R.G 1.109 [12]

FGR
No.11
[13]

ICRP-68 [14]
ICRP-71 [15]

    선량

    기준

핵종 1]

갑상선

선량
전신선량

유효선량

당량
유효선량

I 131E
I 132E
I 133E
I 134E
I 135E
I 131O
I 132O
I 133O
I 134O
I 135O
I 131P
I 132P
I 133P
I 134P
I 135P
Rb 86
Cs134
Cs136
Cs137

1.48E+06
5.35E+04
4.00E+05
2.50E+04
1.24E+05

-
-
-
-
-
-
-
-
-
-
-
-
-
-

2.56E+03
1.45E+02
5.65E+02
7.69E+01
3.21E+02

-
-
-
-
-
-
-
-
-
-

7.37E+03
9.10E+04
1.38E+04
5.35E+04

-
-
-
-
-
-
-
-
-
-

3.29E+04
3.81E+02
5.85E+03
1.31E+02
1.23E+03
3.44E+03
4.63E+04
7.33E+03
3.19E+04

7.40E+04
1.15E+03
1.48E+04
5.55E+02
3.40E+03
5.55E+04
7.03E+02
1.15E+04
1.85E+02
2.52E+03
2.81E+04
3.55E+02
5.55E+03
1.78E+02
1.22E+03
3.44E+03
2.52E+04
4.81E+03
1.78E+04

1] E : elemental, O : organic, P : particulate

표 2-6.  외부피폭에 대한 선량환산인자

(단위 : rem-m3/Ci-sec)

R.G 1.4
R.G 1.109

FGR
No.12 [16]

ICRP-72
[17]    선량

    기준

핵종1] 피부선량 전신선량
유효선량

당량
유효선량

KR85M
KR85
KR87
KR88

XE131M
XE133M
XE133

XE135M
XE135
XE138
I 131E
I 132E
I 133E
I 134E
I 135E
I 131O
I 132O
I 133O
I 134O
I 135O
I 131P
I 132P
I 133P
I 134P
I 135P
Rb 86
Cs134
Cs136
Cs137

4.63E-02
4.25E-02
3.08E-01
7.51E-02
1.51E-02
3.15E-02
9.70E-03
2.25E-02
5.90E-02
1.31E-01

-
-
-
-
-
-
-
-
-
-
-
-
-
-
-
-
-
-
-

2.49E-02
5.58E-04
1.96E-01
4.84E-01
5.02E-03
1.04E-02
1.13E-02
1.08E-01
6.16E-02
2.74E-01
9.51E-02
5.65E-01
1.51E-01
6.51E-01
3.89E-01

-
-
-
-
-
-
-
-
-
-

1.78E-02
3.89E-01
5.42E-01
5.84E-01

2.77E-02
4.40E-04
1.52E-01
3.77E-01
1.44E-03
5.07E-03
5.77E-03
7.55E-02
4.40E-02
2.13E-01

-
-
-
-
-
-
-
-
-
-

6.73E-02
4.14E-01
1.09E-01
4.81E-01
2.95E-01
1.78E-02
2.80E-01
3.92E-01
4.48E-01

2.53E-02
9.42E-04
1.46E-01
3.60E-01
1.37E-03
4.71E-03
5.14E-03
6.85E-02
4.11E-02
2.01E-01

-
-
-
-
-
-
-
-
-
-
-
-
-
-
-
-
-
-
-

1] M : meta stable, E : elemental, O : organic,
P : partic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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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BA 방사선영향 평가 관련 규제요건

DBA에 의한 방사선영향 평가와 관련한

국내 및 미국의 관련 기준 비교는 표 3-1와

같다.

미국의 경우 1997년 1월 이후에 건설되는

원전 및 기존원전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경

우에 대해서는 대체 방사선원항 및 ICRP-26

의 적용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현재 관련 요건을 개

정 중에 있다. 방사선원항에 있어서 최근

과기부고시 제2000-08호[18]가 발행되었으나

기존의 TID-14844와 Reg. Guide 1.4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차세대원전의 경우 예외적

으로 기존 방사선원항 또는 타당성 입증을

전제한 대체 방사선원항의 적용을 동시에

허용하고 있다[19].

방사선량 평가에 있어서는 최근 과기부고

시 제98-12호[20] 및 제2001-02호[21]를 통해

서 일반적인 방사선방호 기준으로 ICRP-60

에 근거한 평가체계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방사선방호 일반에 대한 기준이며, 사고해

석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 규제기관에서 대

체 방사선원항 및 ICRP-60의 적용을 위한

관련요건의 개정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표 3-1. DBA 방사선량 평가 관련 규제요건

비교

평가내용 국내요건 미국요건

방사선원
(LOCA)

과기부고시

제2000-08호

차세대원자로

상세안전요건

10CFR50
NUREG-1465

R.G 1.183

방사선원
(Non-LOCA)

SRG 15장 1] R.G 1.183
SRP 15.0.1

선량기준

SRG 15장
(갑상선선량,
전신선량)

R.G 1.183
SRP 15.0.1

(총유효선량당량)
1]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으로 관련 Reg.

Guide 및 SRP 15장을 준용하고 있음.

4. DBA 방사선영향 평가

차세대원전 설계에서는 DBA 방사선영향

평가에 있어서 대체 방사선원항 및 ICRP-60

체계를 동시에 적용하였다[2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에 따른 DBA 방사

선영향 평가결과와 최근의 방법에 따른 방

사선영향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DBA 분석방

법의 변경에 따른 설계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4.1 대상사고 및 평가방법

비교대상사고는 앞의 2절에 제시된 모든

DBA를 포함한다.  비교평가를 위하여 DBA

방사선영향 평가방법을 표 4-1과 같이 3가

지로 구분하였다.

표 4-1에서 Case A의 경우는 국내 및 미

국에서 기존원전에 적용된 방법으로 최종

결과는 갑상선선량(Thyroid Dose) 및 전신선

량(Whole Body Dose)으로 평가된다.

Case B의 경우 미국에서 신규원전(1997년

이후 건설) 및 기존원전에서 사업자가 동

방법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최종 결과는 내부(호흡)

및 외부피폭에 의한 총 유효선량당량(Total

Effective Dose Equivalent)으로 나타난다.

Case C의 경우 차세대원전 설계에서 적용

하는 방법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규제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국내 규제

체계는 궁극적으로 동 체계로 전환될 것으

로 예상된다. Case C의 최종결과는 내부 및

외부피폭에 의한 총 유효선량(Total Effective

Dose)으로 나타난다. 본 평가에서 사용된 계

산방법 및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00년말 현재까지의 차세대원전 설계

자료를 이용 제한구역경계(EAB)에서의

방사선량 평가

• 방출지점으로부터 EAB사이의 단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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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r) 대기확산인자 : 8.92x10-4 sec/m3

• 격납건물 설계누설율 : 0.15 vol%/day

• Non-LOCA 핵연료로부터 방사성물질

의 방출은 순간방출 가정

• 핵연료손상이 없는 경우 일차냉각재내

Iodine Spiking 고려, 기타 핵종은 Tech.

Spec. 농도 적용

• LOCA시 격납건물내에서의 방사성핵

종 제거메카니즘(Spray Removal 또는

Containment Mixing)은 표 2-2에서 보듯

이 Case A의 경우 SRP-6.5.2모델을 적

용하고 Case B 및 Case C의 경우에는

NUREG/CR-5966[8] 모델을 적용한

STAR NAUA 계산결과를 이용

• Non-LOCA시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되기 전에 증기발생기나 핵연료저

장조의 냉각재에 의한 제거효과를 나

타내는 제염인자는 표 4-2와 같음.

• Non-LOCA시 핵연료 손상율 및 사고

후 2시간동안의 일차냉각재 방출량은

표 4-3과 같음[23,24].

• LOCA시 STARDOSE 전산코드[25]를

이용하여 Case A의 경우 사고후 2시간,

Case B 및 Case C의 경우 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임의 2시간동안의 방사선

량을 평가하고, Non-LOCA시 사고후 2

시간동안의 방사선량 평가

• Case C의 불활성기체를 제외한 일반

핵종의 경우 외부피폭에 대한 선량환

산인자는 FGR No.12 적용

4.2 평가결과

차세대원전 DBA 조건에서 환경으로의

일차냉각재 및 이차냉각재 방출에 따른 방

사성물질 방출경로는 그림 4-1과 같고, 핵연

료손상율 및 일차냉각재 방출량은 표 4-4과

같다.

방사선량 평가결과와 EAB에서의 방사선

량한도의 비교는 표 4-5와 같고 이를 다시

선량한도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면 그림

4-2와 같다.

Case A의 경우는 갑상선선량 및 전신선량

한도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나, Case B 및 C

의 경우 총유효선량당량 또는 총유효선량

한도를 만족하면 된다.

표 4-1.  평가방법 구분

Case 방사선원 방사선량 비   고
Case A R.G 1.4 ICRP-9 기존의 방법

Case B R.G 1.183 ICRP-26 미국 신규원전

적용 방법

Case C R.G 1.183 ICRP-60 차세대원전

적용 방법

표 4-2.  제염인자 1]

방출경로 제 염 인 자
SG

Tube
Dried Undried

일차

냉각재

1 Flashed  : 1
Unflashed : 100

RCS->SG->
환경

이차

냉각재

1 100

RCS->환경

또는

RCS->격납

건물

일차

냉각재
Flashed    : 1
Unflashed  : 100

SFP->
핵연료건물

500

1] 불활성기체 및 유기요오드의 경우는 1 적용

표 4-3.  Non-LOCA 핵연료손상율, 냉각재

방출량(사고후 2시간) 및 방출경로

DBA
핵연료

손상율
(%)

RCS냉각재

방출량
(lbm)

방출경로

SLB(FP) 1] 1.0 540 RCS->SG
SLB(ZP) 2] 0.0 540 RCS->SG
FWLB 0.0 540 RCS->SG
RCP LR 4.0 540 RCS->SG
CEA 15.0 3772

540
RCS->CTMT
RCS->SG

LDLB 0.0 41700
540

RCS->Env
RCS->SG

SGTR(LOOP) 0.0 72200 RCS->SG
SGTR
(LOOP+SF)

0.0 289700 RCS->SG

FHA 3] 0.415 6.3E+05 SFP->FHA
1] FP : SLB during Full Power Operation
2] ZP : SLB during Zero Power Operation
3] FHA의 경우 1개의 핵연료집합체 손상 및 원

자로정지 72시간후에 사고발생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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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방사선원항 평가방법에 따른 DBA 방사성물질 방출량 평가결과 비교

DBA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량 (Ci) 2]

Case 핵종 1]

LOCA SLB(FP) FWLB CEA SGTR(LOOP)

Xe-133 3.88E+04 1.19E+03 9.70E+01 4.87E+03 1.29E+04

I-131E 1.09E+03 2.94E+02 5.55E+01 2.41E+01 6.22E+01

I-131O 1.84E+02 1.39E+00 1.44E-01 5.80E+00 3.83E+00

I-131P 6.29E+01 - - - -

Case A

Cs-137 - - - - -

Xe-133 1.86E+04 5.49E+02 9.70E+01 4.87E+03 1.29E+04

I-131E 3.20E+01 2.34E+02 5.40E+01 2.34E+01 6.05E+01

I-131O 5.55E+00 1.35E+01 1.73E+00 6.96E+01 4.60E+01

I-131P 6.23E+02 - - - -

Case B
Case C

Cs-137 8.76E+01 5.59E+01 1.85E-01 2.00E-03 6.76E-01
1] E : Elemental, O : Organic, P : Particulate
2] 사고후 2시간동안 방출량임 (LOCA의 경우 사고후 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임의 2시간동안 방출량

임)

그림 4-1.  DBA 방사성물질 방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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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방사선원항 및 방사선량 평가방법에 따른 DBA 방사선량 평가결과 비교

갑상선선량

(rem)

전신선량 1]

(rem)

총유효선량당량/총유효선량

(rem)DBA

Case A
선량

한도
Case A

선량

한도
Case B Case C

선량

한도

LOCA 817.5 300.0 8.3 25.0 18.3 16.5 25.0

Full Power 244.1 300.0 1.5 25.0 6.0 9.3 25.0
SLB

Zero Power 18.4 300.0 0.022 25.0 0.4 0.9 25.0

FWLB 35.9 300.0 0.04 25.0 0.7 1.7 25.0

RCP LR 7.1 30.0 0.8 2.5 0.7 0.9 2.5

CEA 25.2 75.0 2.9 6.25 3.8 5.0 6.25

LDLB 9.8 30.0 0.02 2.5 0.3 0.7 2.5

LOOP 44.3 300.0 0.8 25.0 1.6 3.1 25.0
SGTR

LOOP+SF 259.0 300.0 1.1 25.0 8.0 16.0 25.0

FHA 0.07 75.0 0.15 6.25 0.08 0.08 6.25
1] 불활성기체 및 방사성요오드에 의한 외부피폭선량임.

그림 4-2.  DBA 방사선량 평가결과와 선량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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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원항에 있어서는 표 4-4에서 보듯

이 LOCA의 경우 방사선원항의 차이에 따

른 방출량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Non-LOCA의 경우 핵연료손상을 유발하는

사고에 있어서는 방사선원의 차이가 크나,

핵연료손상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방사선량에 있어서는 그림 4-2 및 표 4-5

에서 보듯이 Case A의 경우 LOCA 경우에

방사선량 평가결과(갑상선선량)가 선량한도

를 초과하며, SLB 및 SGTR(LOOP+SF)의 경

우 갑상선선량이 선량한도에 근접한다. 그

러나 Case B 나 Case C의 경우는 방사선량

평가결과가 모두 선량한도를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Case A의 경우 RCP LR, CEA, FHA를 제

외한 사고들에서 선량한도의 만족성여부는

갑상선선량에 대한 선량한도에 의해 결정되

며 전신선량에 대한 선량한도에 의해 결정

되는 경우 설계여유도(선량한도와 방사선량

과의 차이)는 Case B 나 Case C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신선량 평가에 있

어서 내부피폭에 의한 기여분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Case B의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 방사선

량이 가장 적게 평가된다. 이는 방사성요오

드의 선량환산인자로부터 기인한다. 표 2-5

에서 보듯이 ICRP-26에 근거하여 제시된 선

량환산인자는 원소형 요오드에 비해 작은

값인 입자형 요오드에 대한 값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Case C의 경우 LOCA를 제외하고 전체적

인 방사선량 값이 Case B에 비해 크게 나타

난다. 이는 요오드의 화학적형태별로 다른

선량환산인자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LOCA

의 경우 요오드의 대부분이 입자형이며 입

자형에 대한 선량환산인자는 ICRP-60에 비

해 ICRP-26에 근거한 값이 크기 때문이다.

RCP LR 및 CEA의 경우 Case A나 case B에

비해 설계여유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원전 설계에서 기

존의 방사선원항 및 방사선량 평가체계와

대체 방사선원항 및 ICRP-60 평가체계를 적

용한 방사선량 평가결과를 비교하였다. 차

세대원전의 경우 대체 방사선원항 및 ICRP-

60을 적용하여 모든 DBA 조건에서 선량한

도를 만족하며 기존의 평가체계에 비해 충

분한 설계여유도의 확보가 예상되고 이를

고려한 설계개선도 가능하다.

기존의 TID-14844 및 ICRP-9을 적용하는

경우 DBA 방사선량의 제한적인 요건은 대

부분 갑상선선량이다. 따라서 대체 방사선

원항 및 ICRP-60을 적용하는 경우 총유효선

량당량 또는 총유효선량 요건만 적용되므로

DBA 방사선량의 제한요건은 완화되었다.

국내에서는 현재 대체 방사선원항 및

ICRP-60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규나 고시

등을 정비하고 있는 상태이며, 차세대원전

설계에 대체 방사선원항의 적용에 있어서

타당성 입증을 전제하고 있으나 관련 지침

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타당성

입증이란 NUREG-1465로 대표되는 방사선

원항이 원전 고유 설계특성을 반영하여 분

석한 여러 사고유형별 방사선원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Non-

LOCA의 경우는 기존의 방사선원항과 큰

차이가 없으나, LOCA의 경우 TID-14844와

NUREG-1465와는 방출량, 방출시간, 요오드

의 화학적형태등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으

므로 NUREG-1465 방사선원이 여러 유형의

LOCA에서 예상되는 방사선원을 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NUREG-1465 이외의 대체 방사선원항을

적용하는 경우 LOCA를 대표하는 하나의

사고시나리오에 따라 설정할 것인지, NRC의

방법과 같이 여러 유형의 LOCA와 노심용

융확률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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